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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낚싯대

요약

내용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낚싯대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에 관한 낚싯대의 실시예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측면도.

제2도는 제1도 중의 Ⅱ-Ⅱ선에 의한 단면도.

제3도 내지 제6도는 본 고안에 관한 낚싯대의 다른 실시예의 주요부를 나타내는 측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장대                                2 : 낚싯줄 가이드

3 : 팽출부                             4 : 오목부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낚싯줄을 가이드하는 낚싯줄 가이드를 장대에 구비하는 낚싯대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낚싯대에 있어서는 낚싯대 앞끝부분에 낚싯줄을 걸어 고정하는 한편, 낚싯대 뒷끝부분에 상기 낚
싯줄을 풀어내기 자유롭게 감기 수납하는 릴을 부착하고, 장대 중간부에서 상기 낚싯줄을 가이드하기 위
한 복수개의 낚싯줄 가이드를 장대의 축방향에의 이동이 자유롭게 바깥에 끼우고 있다. 이 낚싯줄 가이
드는 낚싯대 사용시에는 상기 장대 중간부의 소정위치에 끼워붙이기 유지되어 상기 낚싯줄을 원활하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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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기 낚싯줄 가이드의 끼워붙이기 유지는, 예컨대 일본국 실공소 58-2222호 공보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기 장대의 중간부의 소정위치에 외면으로 테이퍼면이 붙은 소정 길이에 걸친 파이프를 바
깥으로 끼우고 정지시켜서 소정길이에 걸친 팽출부를 형성하고, 이 팽출부에 상기 낚싯줄 가이드를 밀착
상태로 바깥끼움함으로써 이루어져 있다. 또, 상기 낚싯줄 가이드의 장대 주위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장대 중간부에 바깥끼움 고정된 파이프 외주면에 축방향으로 뻗어있는 다수의 널링가공홈을 
새겨 설치하는 노력도 행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이 낚싯대에는 일반적으로 낚싯줄을 드리울 때나 고기를 끌어올릴 때 등에 있어서 적
당한 힘이 발생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낚싯대가 그 대략 전체길이에 걸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소재·형상 등이 선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종래의 낚싯대에 있어서는 상기 팽출부 자체의 존재에 의해 그 존재부분의 강성이 국부적
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상기 휨이 국소적으로 불충분해진다. 따라서, 낚싯대가 그 대략 전
체길이에 걸쳐 원활하게 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고안은 이 같은 설정에 착안하여 창안된 것으로, 상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낚싯대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고안에 관한 낚싯대의 특징구성은, 장대의 축방향에의 이동이 자유로운 낚싯줄 가이드를 끼워붙이기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장대의 중간부에 팽출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팽출부 표면에 상기 장대의 축방향
으로 교차하는 오목부를 설치한데에 있다.

또, 본 고안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상기 오목부를 나선형상, 또는 근접 다환형상으로 형성하여도 좋고, 
또 상기 오목부를 나선형상 또는 근접 다환형상을 볼록부 사이에 형성하여도 좋다.

상기 구성에 의하면 상기 팽출부 표면에 상기 장대의 축방향으로 교차하는 오목부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
에 이러한 팽출부는 낚싯대의 축방향에 대하여 번갈아 나타나는 상기 오목부의 존재에 의해 그 축방향에 
대한 굽힘강성이 매우 작아진다. 따라서, 낚싯대는 그 팽출부에 있어서 국소적으로 휘기 어려워지는 일
도 없다.

게다가, 낚싯대의 축방향에 대하여 번갈아 나타내는 상기 오목부 사이에 형성되는 볼록부에 의해 상기 
낚싯줄 가이드에 대한 끼워맞춤 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낚싯줄 가이드를 충분히 안정적으로 끼워붙여 유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고안에 의하면 낚싯줄 가이드를 팽출부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끼워붙여 유지할 수 있으면서 
그 대략 전체 길이에 걸쳐 원활하게 휘게 할 수 있는 낚싯대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또, 장대에 있어서의 낚싯줄 가이드의 끼워붙이기 유지부의 테이퍼도 여하에 따라서는(이 테이퍼도가 
1/1000㎜정도 보다 작은 경우는) 낚싯줄 가이드가 강하게 압입 고정되어 물리므로 떼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나, 본 고안에 의하면 상기 팽출부에 있어서의 오목부의 존재에 의해 상기 낚싯줄 가이드에 
대한 접촉면적이 다소 감소되기 때문에 그 낚싯줄 가이드의 물림이 억제되는 효과도 있다.

이하, 본 고안의 실시예를 도면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제1도 및 제2도에 있어서, 1은 외주면에 적당한 테이퍼가 주어진 장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같은 
장대(1)를 복수개 순차로 끼워 넣음으로써 낚싯대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다.

상기 장대(1)에는 낚싯줄 가이드(2)가 장대(1)의 축방향에의 이동이 자유롭게 장착되어 있으나, 이 낚싯
줄 가이드(2)를 끼워붙이기 유지하기 위하여 그 유지부(2a)를 바깥 끼우기로 죄어 붙일 수 있도록 상기 
장대(1)의 중간부 적당한 위치에 소정길이에 걸친 팽출부(3)가 설치되어 있다. 또, 이 팽출부(3) 외주면
에는 상기 낚싯줄 가이드(2)의 장대(1)주위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방향으로 뻗어있는 다수의 
널링가공홈(3a)이 새겨 설치되어 있다.

상기 팽출부(3)에 있어서의 낚싯줄 가이드(2)의 유지부(2a)를 바깥 끼움시키는 부분에는 그 표면에 나선
형상오목부(4)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낚싯대에 있어서는 표면에 나선형상의 오목부(4)가 설치된 팽출부(3)를 장대(1)에 설치하고, 이 
팽출부(3)로서 낚싯줄 가이드(2)를 끼워붙여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팽출부(3)는 종
래의 낚싯줄 가이드 끼워붙이기 유지부분이 장대의 중간부를 소정길이에 걸쳐 팽출시킨 부분에 있어서 
낚싯대의 축방향에 대한 굽힘강성이 국부적으로 높아지는데 비해 상기 오목부(4)를 낚싯대의 축방향에 
교차하는 방향으로 형성함으로써 국부적인 굽힘 강성의 중대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장대를 그 대략 
전체 길이에 원활하게 휘게 할 수 있다.

상기 팽출부(3)의 표면에 설치할 낚싯대의 축방향으로 교차하는 오목부는 제3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2
개의 연속적인 나선형상 오목부(4)가 교차하는 일이 없도록 평행상태로 형성된 것이어도 좋다. 제4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2개의 연속적인 나선형상 오목부(4)가 상호 복수회 교차하는 상태로 형성된 것이라
도 좋고, 또한 제5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각 나선형상 오목부(4)의 길이를 짧게 하여 축방향으로 다수
개 가지런히 이 오목부(4)를 단속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도 좋다. 또,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의 널링가공홈
은 도시하는 바와 같이 새겨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상기 오목부(4)는 제6도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장대(1) 중간의 낚싯줄 가이드(2) 끼워붙이기 부분에 장
대(1)의 축방향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낚싯줄 가이드(2)를 끼워붙여 유지하기 위한 나선형상 볼록부(5)를 
설치하여(가령 띠모양부재를 감아서 접착함으로써 설치한다) 그 볼록부(5)끼리의 사이에 형성되는 것이
라도 좋고, 이러한 구성에 의해서도 상기 실시예와 같은 작용·효과를 가져온다.

상기와 같이 나선형상 오목부(4) 또는 볼록부(5)는 그 전체모양을 장대(1) 자체의 표면에 형성된 나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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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모양으로 유사하게 해 둠으로써 장대(1) 전체의 미관이 높아지고, 상품가치가 향상된다.

상기와 같이 상기 팽출부(3) 표면에 나선형상으로 설치한 오목부(4) 또는 상기 장대(1) 자체에 설치한 
볼록부(5) 대신, 상기 팽출부(3) 표면에 다수의 환형상 오목부를 근접상태로 설치한 근접다환형상 오목
부, 또는 상기 장대(1) 자체의 표면에 다수의 환형상 볼록부를 근접상태로 설치한 근접 환형상 볼록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하여도 상기 실시예와 같은 작용·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상기 실시예 중에서도 나선형상의 오목부(또는 볼록부)를 설치한 실시예와 근접다환형 오목부(
또는 볼록부)를 설치한 실시예를 비교했을 경우, 후자쪽이 상기 오목부(또는 볼록부)에 의해 장대의 축
방향으로 연속성이 끊기는데 비해 전자쪽은 상기 오목부(또는 볼록부)가 나선형상으로 연속되어 있기 때
문에 팽출부에 있어서의 재료강도에 대한 노치효과적인 영향이 적어져서 그 내구강도가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또,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항에 도면과의 대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호를 기입하지만 이 기입
에 의해 본 고안은 첨부도면의 구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장대(1)의 축방향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낚싯줄 가이드(2)를 끼워붙여 유지하기 위하여 상기 장대(1)의 
중간부에 팽출부(3)를 설치함과 동시에 상기 팽출부(3)의 낚싯줄 가이드 끼워붙임 부분에는 그 표면에 
나선형상의 오목부(4)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싯대.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오목부(4)가 나선형상의 볼록부(5)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
싯대.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팽출부(3)에 축방향으로 뻗어 있는 복수의 널링 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낚싯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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